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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 (배포) 2018. 4. 26(목)

4월 30일(월) 14:00 이후 사용

담당
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

규제신문고과
과장 임택진, 사무관 박영완

(044-200-2630, 2636)

대부도 튤립축제 중단시킨 규제 족쇄 풀린다.

- 규제개혁신문고, 지역문화축제 가능하도록 간척지 임시사용 용도 확대 -

□ 국무조정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조성이

완료되지 않은 간척사업 매립지의 임시사용 용도를 확대하기로

했다고 밝혔습니다.

ㅇ 그 동안 간척지 임시사용 *은 작목 경작에만 허용돼 왔으나,

앞으로는 향토문화축제, 문화예술 공연·전시도 개최할 수 있게

됩니다.

*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농지확대개발사업)의방조제공사완료로노출된토지를매립공사

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시 사용하는 것(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2)

< 간척지 임시사용 규제개선 전 후 비교 >

구 분 현 행
(농림축산식품부 내부지침)

개 선
(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)

지자체(공공기관)
시험 연구용 작목 경작
(다년생 포함)

현행 +
향토문화축제, 문화예술 공연 전시

□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

시행령 개정안을 5.1일 입법예고하고,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

시행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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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 규제개선은 경기도가 지난 1월 규제개혁신문고(www.sinmungo.go.kr)에

건의하면서 이뤄졌습니다.

ㅇ 간척지 매립공사가 착수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 토지를 지역

수요에 맞게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용도*로 활용하자고 건의한 것입니다.

* 축제 행사, 농어촌관광, 국궁장 등 허용

ㅇ 특히, 안산시의 경우 ‘13년과 ’15년에 시화간척지(임시사용 토지)에서

대부도 튤립축제와 락페스티벌 등을 개최했는데, 당초 승인목적과

맞지 않아 ‘16년부터 중단된 바 있습니다.

ㅇ 따라서, 안산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척지에서 지역

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임시사용 용도 확대를 지역 숙원사업으로

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.

□ 이번 규제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

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ㅇ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, 전국적으로 4개 간척지구(시화, 화옹, 영산강

Ⅲ-2, 새만금)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ㅇ 일례로, 안산시의 경우, 시화 간척지에서 대부도 튤립축제 등을 개최

(13년, 15년)하여

- 행사기간 동안 각각 △최소 15만명 이상 관람객 유치 △연간 300

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△약 6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

발생한 바 있습니다.

□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

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혁파 노력을 경주해 나갈

계획입니다.


